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
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정  안

제9조(지도위원의 구

성) ①ㆍ② (생 략)

제9조(지도위원의 구

성) ①ㆍ② (현행과

같음)

제9조(지도위원의 구

성) ①ㆍ② (현행과

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지

도위원의 결격사유는

법 제21조의3을 준용

한다.

③ 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 법

제21조제4항-------

--.

<삭 제>


